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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� � 약 ㅔ

p (연구배경)� 금리인상� 및� 인플레이션� 등� 기인� 가계상환� 능력� 악화가� 경제� 부담

요인으로� 작용,� 국내외� 금융소비자보호� 기조속� 사적채무조정제도� 기능� 강화� 예상

- 개인채무자보호�법률이�제정되며(2022년� 12월)�채무조정요청권�도입

p (연구목적)� 채무유형,� 조정주체,� 상시적� 제도와� 한시적� 제도로� 구분하여�

사적채무조정(out-of-court� settlements)� 해외� 사례를� 검토함�

p (전통적� 채무조정)� 전통적으로� 사적� 채무조정은� 공적채무조정� 이전� 채무자들이�

전문가들을� 통해� � 채무변제계획� 등을� 상담하고,� 적절한� 사적� 채무조정� 절차를�

거친� 후� 보충적으로� 공적� 채무조정� 절차가� 진행될� 수� 있도록� 하는데� 초점을� 둠

p (특별구제프로그램)� 차주� 개별상황� 보다� 거시경제적� 환경� 등에� 기인� 한계

차주가� 급증함에� 따라� 대상을� 특정하여� 정책목표를� 가지고� 일정기간� 시행�

ll 특별구제프로그램� 채무조정에� 따른� 비용� 부담은� 공적기금조성� 및� 정부�

예산을� 투입하는�구조가� 일반적이며,� 채무조정�수혜대상을�확대하기�위한�

인센티브�또한�정책적으로�고민됨

§ 특별구제프로그램은�모기지�부실화�및�주택가격�급락이�진행된�상황에서�사후적�대응

으로,�채무조정을�통해�채무�상환이�가능해지는�수혜층은�제한적임

ll 대표적으로� 미국의� HAMP로� 대표되는� 채무조정프로그램은� 이후� GSEs�

모기지�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�이어져,� 한시적�프로그램이�아닌�상시제도인�

Flex�Modification으로�정착함

§ 비교적� 장기간� 시행된� HAMP의� 주요특징은� ①채무조정과정� 표준화,�

②채권자들� 보호를� 위한� 최소� 장치� ③참여주체별� 인센티브� 제공� ④대상층�

세분화에�따른�제도�분화로�요약할�수�있음� 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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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아이슬랜드는� 글로벌� 금융위기시� 해외자금� 유출로� 통화가치가� 급락하며,�

주택가격�급락과�모기지�부실화�급증.�아이슬랜드�정부는�담보물�압류금지�

조치를�하며�특별구제프로그램�시행�

§ 초기� 프로그램은� 환율� 급변동으로� 상환부담이� 급증한� 모기지를� 대상으로�

시행되었고,�이후�대상확대�및�원금�일부�감면�채무조정�프로그램�시행�

ll 영국정부�또한�모기지�압류�증가에�대응� 2009년� 1월�모기지�구제�프로그램

(Mortgage� Rescue� Scheme)과�더불어�한시적�정책들을�시행함� �

§ 채무조정보다는�취약층�대상�이자지원�형태로�상대적으로�소극적으로�진행�

p Covid-19� 확산으로� 자영업자� 소득� 급감,� 서비스업� 실업급증� 등� 경제적�

충격이� 발생함에� 따라� 각국� 정부들은� 선제적� 경제적� 지원� 정책� 등을� 시행.�

상환유예� 등� 채무조정� 정책을� 포함�

§ 코로나-19� 대응� 지원� 정책으로� 일정기간� 모기지� 상환유예� 정책을� 시행한�

국가로�캐나다,�아일랜드,�네덜란드,�영국,�미국�등이�있음(OECD,2021)

p 해외� 사적채무조정에� 있어� 상각� 이전� 채무의� 경우� 원금� 감면을� 허용하는�

경우가� 드물고,� 상각� 이후� 사적� 채무조정은� 민간� 채무교섭업체를� 통해�

채권자와의� 합의를� 통해� 이루어지는� 방식�

§ 상각이전�채무조정은�주로�중앙정부�혹은�지방자치와�연계된�비영리신용상담

기구가�주체가�되며,� 채무조정은�채무상담�및�채무변제계획(Debt� Management�

Plan)등으로�원금감면�없이�이자율조정,�상환기간�조정�등에�한정

§ 교섭업체를�통한�원금감면�채무조정은�상당한�서비스비용이�발생하며,� 원금

감면율과�성공여부의�불확실성이�존재함

p 글로벌� 금융위기� 이후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절차가� 강화됨.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

관련� 규제도� 강화되어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및� 압류� 절차에� 대한� 법적� 기반� 마련

§ 미국의� 경우� 유럽에� 비하여� 상당히� 구체적인� 모기지채무조정� 프로그램이�

시행되었는데�이는�모기지�시장�구조상�공적기관의�역할�및�점유율이�절대적

으로�높은데�기인함� � �



p 우리나라의� 경우� 단기간에� 걸쳐� 사적� 채무조정� 제도적� 인프라를� 효율적

으로� 구축하기� 위해� 정부주도하에� 신용회복위원회를� 설립� 및� 금융당국이�

채무조정� 대상� 및� 감면율� 등을� 제시하며� 구체적� 정책� 시행� �

§ 한국의�사적� 채무조정은�신용회복위원회�및� 캠코,� 한국주택금융공사�등�정책�

금융기관�등을�통해�원금감면�채무조정을�허용한다는�점에서�상당히� 채무자�

친화적�제도�운용� � � �

p 상시채무조정제도와� 구별되어� 경제위기,� Covid-19� 확산� 등� 예기치� 못한�

경제적� 충격하에서� 한시적� 채무조정프로그램이� 주요� 대응수단으로� 시행됨

ll 글로벌�금융위기�당시� 특별구제프로그램들이�문제가� 야기된�채무� 중심으로�

특화된� 채무조정이� 운영되었다면,� Covid-19� 대응� 채무조정은� 선제적이고�

비선별적·전면적으로�운용되었다는�점에서�차별성�

ll 한시적�채무조정정책이�거시경제적�여건에�따라�검토될�수�있으나,�지나치게�

경기대응적� 채무조정� 확대는� 도덕적� 해이를� 야기하고,� 형평성의� 문제를�

야기할�우려� �

p 사적� 채무조정의� 실효성을� 판단함에� 있어,� 채무자� 입장이� 부각되다� 보면� �

원금감면과� 같은� 단기적� 성과에만� 집중하게� 됨.� � 한편� 가시적이지� 않지만�

채무자의� 합리적� 소비결정� 및� 부채관리능력� 개선이� 근원적� 성과임�

ll 가계�과다채무(over� indebtedness)는�경제행위능력�전반을�좌우하는�부담

요인이자,�채무이행의�실패는�가계�삶�전반에�위협을�줄�수�있는�요인임

ll 우리나라의� 경우� 신용상담� 및� 부채상담� 기능을� 강화하고자� 하는� 지속적�

노력이�진행되고�있으나,�상대적으로�채무자�신용상담�및�교육인프라�구축은�

미흡한�측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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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연구배경

1. 논의배경

p 금리인상� 및� 인플레이션등� 기인� 가계상환능력� 악화가� 경제� 부담요인으로�

작용,� 연체� 증가� 및� 위협요인� 발생� 시� 한계차주를� 대상으로� 지원� 정책� 검토� �

ll 전세사기� 피해자들� 대상으로� 한� 특례채무조정(23.04),� 청년취약계층� 채무

조정�지원�개선과제�검토(금융위.� 23.08.10�가계부채�점검회의)�등

p 또한� 채무조정요청권을� 법률로� 정하며� 기존� 신용회복위원회를� 통한� 공공기관�

채무조정� 뿐� 아니라,� 채권보유기관을� 통한� 사적채무조정� 기능을� 강화하고자� 함� �

ll 가계� 연체채권� 관리� 강화를� 위해� 연체에서� 소멸에� 이르기까지� 규율체계를�

마련하는�등�채무자�보호�규율이�강화되고�있음

§ 「개인금융채권의� 관리� 및� 개인금융채무자의� 보호에� 관한� 법률」제정안� 의결

(2022년� 12월)�

§ 채무조정은� 때로� 채무구제제도를�포괄하여� 사용되며,� 채무조정의� 분류는� 조정

주체�및�조정�방식�등에�따라�사적채무조정(out-of-court)과�법원에�의한�공적

채무�조정으로�구분�논의됨� � � �

<그림 1>�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변화

※ �금융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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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국내뿐� 아니라� 해외에서도� 금융소비자보호가� 강화되며� 합리적� 채무조정� 기회�

중요성이� 강조되고� 있으며,� 특히� 글로벌� 금융위기와� 팬데믹� 등에� 대응하며�

채무조정� 정책에� 있어서도� 중요한� 변화들이� 있었음� �

ll 글로벌�금융위기�이후�상대적으로�배제되었던�모기지� 채무조정에�대한� 금융

소비자�보호�절차가�특히�강화됨

§ 모기지� 채무� 파산에� 따른� 주택의� 압류는� 가계의� 경제적� 기반이� 훼손을� 넘어,�

가구의�존속을�위협하고�자녀양육�등에�큰�장애요인에�될�수�있고,� 지역�경제로�

위기로�파급되는�위협요인으로�규정(U.S� Treasury,� 2016)

ll 일반적으로�사후적�구제�수단인�채무조정이�팬데믹�대응�선제적�구제�수단으로�

적극�활용되었음�

2. 연구목적� 및� 연구범위

p 본� 연구는� 다음에� 초점을� 두어� 해외� 채무조정제도를� 살펴보고자� 함

ll (주체)� 사적채무조정을� 중심으로� 비영리기관,� 행정기관� 등� 공공기관에� 의한�

채무조정과�채권교섭업자�등�민간을�통해�이루어지는지�구분

ll (조정목적)�연체(혹은�우려가�있는)�중�채무상환가능성에�초점을�둔�채무조정인

지� 상각� 후(채권보유� 금융기관이� 회수� 불가능이라고� 판단� 손실처리)� 채무조정

인지�구분

ll (채무유형� 및� 상시성)� 채무� 유형을� 구분� 주택담보대출과� 신용대출� 중심으로,�

상시적�제도와�한시적�제도를�구분하여�살펴봄



주요국� 채무조정제도� 분석 3�

� <그림 2>� �연체 정도와 사적채무조정 목적

※ �저자작성

p 지금까지� 사적채무조정� 관련� 해외� 사례를� 검토한� 다수의� 연구(강호석외�

2013,� 남주하� 2016,한재준� 2022)들이� 있었지만� 조정채무대상� 및� 연체

단계에� 따른� 채무조정� 방식� 등에� 대한� 논의는� 제한적이었던� 바,� 이를� 보완

하여� 살펴보고자� 함�

II. 채무조정� 패러다임� 변화

1. 전통적� 채무조정

p 통상적으로� 채무조정은� 채무구제제도하� 파산제도와� 구분되는� 개념으로� 논의되며,�

상황에� 따라� 채무구제제도를� 포괄하여� 사용되기도� 함

ll 채무구제제도는�정상적으로�채무상환이�힘든�채무자들이�파산�상태에�빠지는�

것을� 방지하거나,� 청산� 이후� 조속히� 경제� 활동에� 복귀하는� 것을� 지원하는�

제도를�포괄함(고제헌·홍정의,� 2017)

ll 다수� 연구는� 채무구제제도를� 채무조정제도와�파산제도로� 구분함(김준기� 외,�

2004,� 강호석�외� 2013,� 오윤해,2014� 등)

§ (채무조정)� 채무� 상환� 어려움에� 처한� 채무자를� 위해� 법원의� 중재,� 판결� 또는�

채무자� 및� 채권자간� 자체� 합의로� 원금,이자,� 상환기간� 등� 채무내용� 및� 채무�

상환일정을�조정하여�채무상환�가능성을�높이는�일체�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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§ (파산제도)� 채무자가�모든�재산으로�채무를�상환할�수�없는�경우�정리절차를�걸쳐�

채권자들에게�배분하고�잔여�채무에�대한�상환의무는�소멸시키는�청산형�제도

ll 채무조정은� 또한� 조정� 주체� 및� 조정� 방식� 등에� 따라� 사적채무조정과� 공적

채무조정으로�구분됨(고제헌·홍정의,� 2017)

§ (사적채무조정;Out-of-court� settlements)� 채권자와� 채무자� 간� 합의에� 따른�

채무조정으로써,� 쌍방�간� 합의를� 중개하거나�지원하는�민간� 또는�정부�기관을�

중심으로�이루어짐

- 한국의� 사적� 채무조정� 유형으로� 신용회복위원회� 개인워크아웃,� 프리워크아웃,� 국민

행복기금� 공공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,� 한국주택금융공사),� 금융기관� 자체� 워크아웃,�

프리워크아웃�등이�있음

- 미국,� 영국,� 호주,� 독일은� 법률로� 채무조정교섭을� 규정하고� 있는바(금융위원회,�

2020)� 사적�채무조정을�수행하는�전문�영리업체체들이�존재함

§ (공적(법적)� 채무조정)� 법원� 또는� 그와� 유사한� 법적� 권한을� 가진� 기관에� 의해�

채무상황�조건을�변경시키는�것으로,� 채권자�동의�없이도�성립�가능

- 한국의�공적�채무조정은「채무자�회생�및� 파산에�관한�법률」에� 의거�법원에서�채무를�

조정,�면책하는�개인회생,�개인파산�등이�해당함

p 전통적으로� 사적� 채무조정은� 공적채무조정� 이전� 채무자들이� 전문가들을� 통해� �

채무변제계획� 등을� 상담하고,� 적절한� 사적� 채무조정� 절차를� 거친� 후� 보충적으로�

공적� 채무조정� 절차가� 진행될� 수� 있도록� 하는데� 초점을� 둠

ll 미국의�경우� 2005년부터�파산�신청�전�신용상담�및�파산�후�교육을�의무화

(ftc,� 2006)하였고,� 독일� 또한� 파산신청� 최소� 6개월� 전� 재판이외� 방법으로�

채무변제를� 위해� 최선의� 노력을� 다했다는� 사실� 증빙자료� 제출이� 의무임

(남주하,� 2016)� � �

§ 미국� 파산법은� 채무파산자들이� 재기하여� 경제활동을� 복귀� 할� 수� 있도록� 가장�

관대한� 면책을� 허용하는� 것으로� 평가되며(Martin,� 2005),� 채무상담� 의무화는�

소득심사(means-testing)와�더불어�파산의�남용을�줄이기�위한�조치

- 파산신청� 6개월간의�수입의�평균에서�법이�인정하는�범위의�생활비�및�담보권자에게� � 변제,�

우선권� 있는� 채권의� 변제를� 공제후� 금액이� 기준액� 이상이면� 남용으로� 추정(전병서,�

2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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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영미�파산법과�대비,� 독일의� 경우� 법적인� 구제절차가�전형을� 이루고� 있으며�

2000년대� 중반이후� 파산법� 개혁을� 시도하였으나� 실패,� 채무조정� 절차는�

주로�법원의�중재하에�진행

p 서브프라임� 위기� 이전� 채무조정은� 주로� 모기지를� 제외한� 비담보채무를�

대상으로� 하였고,� 특히� 한국의� 경우� 채무조정� 논의는� 신용채무에� 집중되었음�

ll 우리나라� 사적� 채무조정제도는� ‘신용카드대란’으로� 신용불량자가� 급증하며�

이에� 대한� 대응으로� 2003년� 신용회복위원회를� 출범하며� 태동한� 개인워크

아웃이�대표적임

§ 개인워크아웃제도는� 주로� 무담보채무를� 조정대상으로� 하였음.� 주택담보대출을�

대상으로�한� 채무조정은� 2012년� 주택시장이�침체하며�정부는� 은행권�주택담보

대출�프리워크아웃�제도�활성화�유도�정책을�시행하였으나�한시적�성격�

ll 2013년부터�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� 주택담보대출� 채무조정� 제도로� 연체차주�

담보권�실행유예,� 담보주택�매각지원제도를�운영하고�있으나�활성화되지�않아,�

2018년�주택담보대출�채무조정�특례를�시행하고�활성화�정책을�발표하고�있음

- 2019년� 1월� 금융위원회,� 신용회복위원회� 활성화� 방안은� 신용회복위원회의� 주담대�

채무조정과� 법원� 개인회생� 채무조정� 연계,� 주택담보대출채권에� 대한� 건전성� 분류

시점을�단축,� 다양한�주담대�채무�조정�방식�도입�등의�내용을�포함

- 2020년� 1월� 금융위원회�활성화�방안은� 신용회복위원회�채무조정�거절� 차주에�대한�

추가� 조정기회� 부여,� 채권자� 매각� 의사에� 따른� 캠코� 채무조정� 방식을� 차주� 신청�

중심제도로� 전환,� 연체서민차주에� 특화된� 세일� 앤� 리스백(Sale� &� Leaseback)�

프로그램을�발표함�

ll 우리나라는�주택담보대출의� LTV� 비율이�높지�않아,� 채권자가�담보권�행사를�

통해�채권회수가�가능한�구조로�채무조정에�대한� 경제적�유인이�작음(고제헌·

홍정의,� 2017)

- 채권자는� 담보권실행을� 통해� 원금� 회수뿐� 아니라� 연체기간� 원리금,� 지연배상금까지�

수취�가능한바�자발적�채무조정�유인은�사실상�없음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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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특별구제프로그램

p 특별구제프로그램은� 차주� 개별적� 상황� 보다� 거시경제적� 환경� 등에� 기인� �

한계차주가� 급증함에� 따라� 대상을� 특정하여� 정책목표를� 가지고� 일정기간� 시행�

ll 미국�發�서브프라임�금융위기를�기점으로�미국,�아이슬랜드,�영국�등�모기지�

채무� 부실화와� 주택경기� 위축이� 동시적으로� 진행된� 국가들은� 위기에� 대응�

리스크�확산�방지�및�경기충격에�급격하게�부실화된�채무자들을�위한�한시적�

구제�프로그램을�시행함

§ 상기�국가들은� 2000년대� 초중반� 저금리� 기조와� 공격적� 모기지� 영업행태(LTV�

100%이상�허용,� 만기일시상환�모기지�취급증가,� 저신용자�모기지�접근성�확대�

등)에� 기인� 모기지가� 급격히� 증가했고,� 글로벌� 금융위기를� 기점으로� 주택가격�

급락을�경험함

ll 주택담보대출� 건전성은� 주택경기와� 밀접하게� 연계되어� 있으며,� 거시경제� �

훼손될�수�있음

§ 주담대� 연체가� 증가하고� 압류� 담보물량이� 주택시장에� 단기적으로� 쏟아지면,�

그에� 따라� 주택� 경기가� 더욱� 급격히� 침체되고� 모기지� 부실이� 더욱� 악화되는�

악순환�발생�가능

§ 서브프라임�이전,�미�대공황�시기에도�대규모�모기지�구조�프로그램�시행한�바�

있음

p 특별구제프로그램� 채무조정에� 따른� 비용� 부담은� 공적기금조성� 및� 정부� �

예산을� 투입하는� 구조가� 일반적이며,� 채무조정� 수혜대상을� 확대하기� 위한�

인센티브� 또한� 정책적으로� 고민됨

ll 특별구제프로그램은�모기지부실화�및�주택가격�급락이�진행된�상황에서�사후적�

대응으로,�채무조정을�통해�채무�상환이�가능해지는�수혜층은�제한적임

§ 사실상�연체가�시작되었거나,�연체가능성이�높아진�가구를�대상으로�채무조정이�

실행되는데,� 모기지� 차입가구의� 연체발생은� 일시적� 충격에� 기인하기� 보다는�

전반적인�소득감소�및�상환여력이�상당히�훼손된�상태에서�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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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�HAMP의�경우�초기� 3년(2009~2011년)� 300만�가구�채무조정을�목표로�하였으나,�

실제달성률은� 30%에�그쳤음

- 영국� 모기지구제� 프로그램� 또한� 2년간� 6,000가구� 지원을� 목표로� 하였으나� 6년간�

(2008년2월~2014년3월)� 5,000가구�지원�

ll 미국� HAMP(Home� Affordable� Modification� Program)은� 채무조정에�따른�

차입자�상환부담�감소�뿐� 아니라,� 채무조정에�관여되는�다양한�주체(모기지

공급업자,�투자자,�차입자)에게�금전적�인센티브를�제공함(GAO,� 2022)

ll 영국� 또한� 모기지구제프로그램(Mortgage� Rescue� Scheme)시행� 시,� 차입자�

뿐�아니라�공급자에�대한�지원을�포함

1)� 미국�

p 대표적으로� 미국은� 2008년� 10월� 주택� 및� 경기� 회복법안(Housing� and�

Economic� Recovery� Act)을� 제정하고� 압류를� 피하고� 주택을� 유지할� 수� 있는�

MHA(Making� Home� Affordable)제도를� 2009년부터� 시행� 2016년� 종료

하기까지� 정책조정을� 통하여� 다양한� 구제프로그램을� 시행�

ll 연체전� 대환대출� 지원(HARP),� 연체� 전·후� 채무조정� 지원(HAMP),� 실업자�

대상� 채무조정� 지원(HAUP),� 압류� 및� 청산� 대상자� 대상� 채무조정� 지원

(HAFA)� 프로그램�등으로�구성

ll HAMP로� 대표되는�채무조정프로그램은� 이후� GSEs� 모기지� 채무조정프로그램

으로� 이어져,� 한시적� 프로그램이� 아닌� 상시제도인� Flex� Modification으로�

정착함

§ 2009년� 4월에서� 2016년� 5월까지� 1,050만�가구가�채무조정을�완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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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3>� �서브프라임 이후 미국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

※ 저자 작성

p 비교적� 장기간� 시행된� HAMP의� 주요특징은� ①� 채무조정과정� 표준화,�

②� 채권자를� 보호를� 위한� 최소� 장치� ③� 참여주체별� 인센티브� 제공�

④� 대상층� 세분화에� 따른� 제도� 분화로� 요약할� 수� 있음� � �

p 채무조정목표� 수준에� 도달하기까지� 단계적� 조정(Waterfall)에� 따른� 모기지�

채무조정� 방식은� 미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표준방식으로� 자리잡음�

ll 채무조정� 과정에서� 행정업무� 부담을� 줄이기� 위하여,� 표준화된� 채무조정� 방

식을�제시함�

§ 프로그램별�적용�이자율,� 조정목표�등�차이가�존재함

ll 예를�들어,� HAMP� Tier� 1� 프로그램�채무조정�과정을�살펴보고자함.� 동�프로

그램은�월상환금을�DTI� 31%�수준까지�채무조정을�목표로�함

§ 1단계)�이자율을� 0.125%단위로�하향조정,� 최소� 2%수준까지�조정�

- 조정된� 이자율은� 5년간� 고정,� 5년� 후� 이자율� 조정시� 시장금리까지� 연간� 상승폭은�

1%p�범위내에서�인상�가능

§ 2단계)� 이자율을� 2%로� 조정하여도� 월상환금이� 31%이상일� 경우� 만기를�

최대� 40년까지� 연장함

§ 3단계)� 만기를� 40년까지� 연장하여도� 상환금이� DTI� 31%� 초과시� 원금� 중�

일부�이자�면제�혹은�상환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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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4>� �예시:� Hamp� Tier� 1�상환금 조정과정

※ 저자 작성

p 채무조정을� 채무자의� 입장에서만� 조명될� 경우� 채권자의� 권리가� 크게� 훼손될� 우려,�

채무조정에도� 불구하고� 상환� 가능성이� 낮은� 채무자들까지� 시혜적으로� 채무조정은�

지양해야� 하며,� 이로� 채권자의� 추가적� 손실은� 보전될� 필요

ll 채무조정�사항이�영구적으로�적용됨에�따라,�조정된�상환조건으로�상환가능성을�

판단하는� 3개월간의�시험�기간(Trial� Period� Plan)을�둠

§ 필요조건:� 투자자의� 이익을� 보호하기� 위해서� NPV(net� Present� Value)� � � �

test� 실시,� 채무조정전�채무의� NPV보다�채무조정후� NPV가� 높아야�채무� 조정�

가능

- NPV를� 산출하기� 위한� 파라미터(할인율,조정전� 대출� 기대파산율,� 조정대출기대파산율,�

압류시점� 담보자산� 기대가치)� 및� 산식은� 표준화되고,� 이를� 계산할� 수� 있는� 플랫폼�

제공

ll 채무조정� 이후� 연체� 발생,� 압류� 절차� 진행시� 압류지연에� 따른� 주택가격�

하락분에� 대한� 최소한� 손실� 보호� 장치� 마련(HPDP(The� Home� Price�

Decline� Protection)� Initiative)

§ 채무조정�기회�부여에�따른�채권자�및�채권회수업�손실�확대를�방지하기�위하여�

주택시장�침체가�심화된�지역의�손실분�보전,� 단�개별�주택의�하락분에�대한� 보

전이�아닌�주택가격지수에�연동하여�손실분�계상



10� 주요국� 채무조정제도� 분석

p MBS� 발행을� 통한� 자금조달이� 일반적인� 미국� 모기지� 채무조정의� 이해관계자는� �

투자자,� 채권관리자,� 채무자로� 다양함

ll 1차적으로� Troubled� Asset� Relief� Program(TARP)� 지원을� 받는� 모든�

은행과�금융기관은� HAMP�프로그램에�반드시�참여가�의무화�되었고,�비지원�

기관은�자발적으로�참여�결정�

ll HAMP� Tier1� 시행시� 참여주체별� 인센티브를� 예시하면� 다음과� 같음.� 동

인센티브는�초기�프로그램�참여가�저조함에�따라�강화됨

§ Non-GSE�투자자는�감소된�상환금의� 50%�보전�및�일회적�보조금을�받음

- 정부보전� =� 0.5[min(DTI38%,�조정전상환금)-조정후상환금]�

- 차입자의�월상환감소분� 6%이상�조정시,� 1,500달러�제공�

§ 채권관리자(Servicer)는� 채무조정� 서비스� 주체가� 되었기� 때문에,� 조정건당�

수수료와�채무조정폭에�따라�채무�성실�이행시�추가�보수를�지급�

- 채무조정�건당� 1,000달러~1,500달러�보상금

- 차입자의� 월상환감소분� 6%이상� 조정� 시,� 3년간� 추가� 성공보수(=min(1000달러,�

연간상환감소액*1/2))� �

§ 채무자가�채무조정�후� 성실히� 상환할�경우� 5년간�원금감면�방식으로�성과보수�

지급

- 상환감소액� 6%이상� 조정� 채무자가� 성실히� 채무이행시,� 일� 년� 단위로� 성과보수에�

해당하는�원금�감면

- 연간�성과보수금=min(1000달러,�연간상환감소액*1/2)�

p HAMP� Tier1� 시행(2009년� 3월)� 이후� 참여자� 확대를� 위해� 인센티브� 강화와�

더불어� 지속가능한� 방식으로� 채무조정� 대상을� 확대�

ll HAMP�초기�프로그램은�원금�삭감은�허용하지�않음.�이후�시장�참여자�확대를�

위해� 신청시점� LTV� 115%이상� 가구들� 대상으로� 주택가치� 초과분만큼�

원금감면을�허용하는HAMP� PRA(Principal� Reduction� Alternative)�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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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HAMP� Tier� 1� 참여가�예상보다�저조하자,� 2순위�및� 비거주�주택�모기지를�

포함하여�채무조정�대상을�확대함

§ 초기� 3년(09~11년)� 300만�가구�채무조정을�목표로�하였으나,� 실제�달성률은�

30%에�그침

HAMP� Tier1 HAMP� PRA
Standard�

Modification
HAMP� Tier2

도입시기 2009년 3월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2년 1월
대출실행시기 2009년 1월 이전 신청 1년 이전 2009년 1월 이전
모기지유형 Non-GSE�또는 정부모기지

GSEs
Non-GSE

또는 정부모기지LTV� 115%초과
선순위 1순위 1순위 2순위 2순위

거주주택 여부 여 여 부 부
NPV�테스트 필요 필요 불요 필요
적용 이자율 하한 2% 하한2%

LTV<80%

:�이자율조정 ×
30년 만기 고정금리 적용

채무조정 목표 DTI� 31%미만 DTI� 10%�이상 55%미만

채무조정 방식 3단계 조정
LTV� 115%�

초과 원금 삭감
LTV>115%시 원금 일부상환유예
� *상환유예원금=
Min(LTV�115%초과분,�미상환액 30%)

원금감면후 
3단계 조정 3단계 조정

※ 자료 :저자정리
㈜ 30년 만기 고정금리=Freddie� Mac� Primary� Mortgage� Market� Surbey� rate
� � (MTM)LTV:� Market� to� Loan� to� Balue� Ratio

<표 1>�미국 주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

2)� 아이슬랜드�

p 아이슬랜드는� 글로벌� 금융위기시� 해외자금� 유출로� 통화가치가� 급락하며,�

주택가격� 급락과� 모기지� 부실화� 급증.� 아이슬랜드� 정부는� 담보물� 압류금지�

조치를� 하며� 특별구제프로그램� 시행�

ll 2000년대�금융시장�개방에� 따라�유럽내� 해외자금�연계� 환율�및� CPI� 연동된�

모기지�비중이�증가함.� 아이슬랜드�또한�환율�및� CPI에� 연동된�모기지�비중�

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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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주택가격� 급락으로� 2010년� 기준� LTV� 100%초과� 가구가� 40%에� 달함,�

정부는�금융기관의�자발적�채무조정�유도

§ 파산시�회수담보주택가치보다�조정된�채무가�크기�때문에�금융기관�참여�유인� �

p 주요� 특별구제� 프로그램을� 살펴보면,� 초기� 프로그램은� 환율� 급변동으로� �

상환부담이� 급증한� 모기지를� 대상으로� 시행되었고,� 이후� 대상확대� 및� 원금�

일부� 감면� 채무조정� 프로그램� 시행�

ll (상환부담평탄화:� Payment� Smoothing)� 2008년� 11월� 환율� 및� CPI� 연동�

모기지�대상으로�채무조정�프로그램�시행

§ (채무조정방식)�환율�및�물가�연동�모기지의�상환금을�위기�이전�수준으로�동결,�

고용상황과� 임금� 수준을� 반영하는� 새로운� 지수에� 연동하여� 상환금� 조정� 및�

상환유예,� 혹은�만기연장

- 금융기관별로� 채무조정� 방식이� 상이하였으며,� 2010년� 정부차원의� 공통된� 가이드라인�

제시(BIS,� 2020)

- 환율�연계�모기지의�상환금의� 30~40%,� CPI� 연계�모기지의�상환금의� 15~20%�감

면�효과(IMF� 2011)�

ll (채무채권자간� 자발적� 협상� 유도:Sector� Agreement)� 2009년� 11월� � � 다

중채무자로� 채무상환이�어려운� 차입자� 중� 주택가격의� 70%� 이상을� 상환할� 능력

이�있는�가구�대상�채무조정프로그램�시행

§ 정부는� 대형금융기관을� 상대로� 참여� 권장,� 금융기관� 거부시� 옴부즈만기구를�

통한�채무조정�절차�가능

§ 상환능력에� 맞게� 상환금액� 조정(분할상환원칙,� 대출잔액의� 30%까지� 원금상환

유예가능)�후� 3년간�성실�상환시�채무를�담보가치� 100%까지�조정

ll (채무경감프로그램:� Mortgage� Write-down� for� deeply� underwater�

households)� 2010년� 12월� LTV� 110%이상� 가구� 대상� 담보주택가치�

110%을�초과하는�원금�감면시행

§ 엄격한� 심사를� 통해� 지원� 대상을� 선정하며,� 채권자와� 정부의� 자발적� 합의�

의하여�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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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아이슬랜드� 정부는� 채무자를� 대리하여� 채권자와� 채무조정을� 할� 수� 있는�

옴부즈만기구� 설립(Debtor’s� Ombudsman,� 2010.08)

ll 옴부즈만� 이용가능대상은� 채무채권자간� 자발적협상유도(Sector� Agreement)� �

대상과� 유사하나,� 채무조정�절차� 대리� 이외에도�채무자에게�필요한� 법률적,�

재무적�자문�서비스를�제공�

ll Sector� Agreement보다� 단기� 상환액� 조정이� 더� 큰� 폭으로� 진행� 가능,� 단�

절차가�보다�엄격하고�복잡하며�조정�실패�시�공적�채무조정�과정으로�이행

3)� 영국�

p 영국정부� 또한� 모기지� 압류� 증가에� 대응� 2009년� 1월� 모기지구제프로그램

(Mortgage� Rescue� Scheme)과� 더불어� 한시적� 정책들을� 시행함� � �

ll 모기지구제프로그램은�압류�등으로�인한�주거권�보장에�초점

§ 압류방지기금은� 2009년� 5월� 중앙정부가�지방정부에�할당하는�방식으로�지원,�

2012년�추가�기금�지원

- 동기금은� 경제위기� 상황하� 위험에� 처한� 가구당� 1,000파운드에서� 3,000파운드까지�

대출을�받을�수�있는�프로그램(노숙의�위험에�처할�경우� 5,000파운드까지�대출�가능�

ll 영국정부는� 채무조정보다는� 취약층� 대상� 이자지원� 형태로� 상대적으로�

소극적으로�진행됨�

p 모기지� 구제프로그램은� 지역� 주택조합과� 연계� 압류에� 취약한� 채무자를�

대상으로� 담보주택� 계속� 거주� 지원프로그램�

ll 2009년� 1월�도입� 2년간� 2억�파운드�예산투입으로,�한시적�운영예정이었으나�

2년�연장�및�추가� 2억� 2,100만파운드�투입하며� 2014년� 3월�종료

§ 도입시점�최대6,000가구�지원�목표였으나,� 6년에�걸쳐�약� 5천�가구�지원�

ll 지분공유(Shared� equity),� 소유권공유(Shared� ownership),� 매각후� 재임대

(sale� and� rent� back)방식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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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모기지상환지원(Homeowners� support� Mortgage� Scheme)� 제도는�

2009년� 4월� 시행� 원금� 중� 일부에� 대한� 이자� 상환을� 이연하는� 프로그램�

ll 일시적으로� 상환능력이� 훼손된� 차주� 대상으로,� 재무부의� 대출기관에� 대한�

보증하에�원금�중�일부(최대� 30%)에�대한�이자상환을�이연

§ 2008년� 12월� 이전� 1주택� 구입자,� 주택가격은� 40만� 파운드� 이하,� 금융자산�

1만� 6천�파운드�이하�

3. 선제적� 채무조정� :� Covid-19� 사태� 이후

p Covid-19� 확산으로� 자영업자� 소득� 급감,� 서비스업� 실업급증� 등� 경제적�

충격이� 발생함에� 따라� 각국� 정부들은� 선제적� 경제적� 지원� 정책� 등을� 시행.� �

상환유예� 등� 채무조정� 정책을� 포함� �

ll 항시적� 제도가� 아닌� 경제적� 충격에� 대응한� 채무조정� 프로그램이라는� 점에

서는� 특별구제의� 성격을� 갖지만,� 모기지� 부실� 및� 주택시장� 침체가� 가시화

되지�않은�시점의�선제적�조치라는�점에서�차별적

§ 기존� 특별구제프로그램은� 모기지� 부실� 및� 주택가격� 하락이� 현실화� 된� 시점에�

운영되어,�사후적�구제의�성격이�강함

§ 반면,� Covid-19� 대응�압류중지�및�상환유예조치는�시의성이�강조�신청�절차를�

최소화하고,�신청�저해�요인을�사전에�차단� �

- 상환유예에� 따른� 신용평가� 불이익을� 제한하기� 위하여� 상환유예� 신청시� 신용정보�

리포팅(credit� reporting)을� 하지�않도록�결정

p 국가별로� 상세한� 내용은� 차이가� 있지만,� 경기� 충격에� 따른� 손실이� 영구적�

피해로� 남지� 않도록� 일정기간� 상환유예� 및� 압류� 일시중지를� 주요� 구제안으로� 시행

§ 코로나-19� 대응� 지원� 정책으로� 일정기간� 모기지� 상환유예� 정책을� 시행한�

국가로�캐나다,� 아일랜드,� 네덜란드,� 영국,� 미국�등이�있음(OECD,� 20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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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미국의� 경우� 2020년� 3월� CARES(Coronavirus� Aid,� Relief,� and� Economic�

Security)� Act를� 발표

ll 코로나19로� 인한� 본인� 혹은� 부양가족의� 실직,� 소득감소� 등� 상환능력� 훼손�

시�원리금�상환�유예�및�공적�모기지에�대한�압류�중단을�내용으로�포함�

§ 원리금상환유예기간은� 최대� 360일� 가능,� 단� 상환유예로� 최초� 180일,� 유예� 기간�

중�신청�시�최대�180일�연장�가능

§ 상환유예�신청자격이�구체적으로�한정되지�않고,�재정적�피해�관련�증빙을�요구하지�

않음

§ 서브프라임�위기대응�특별구제�프로그램의�신청�자격이�매우�구체적으로�한정

되고,� 자격�충족�여부를�채무자가�입증해야�했던�것과�비교�차주�지원�기능이�

강화됨

ll 학자금대출의�경우�신청없이�전�차입자에�대하여�자동상환유예�실시

p 영국� 정부는� Covid-19� 기인� 가계� 재정� 악화� 시� 모기지� 최대� 6개월� 상환유예�

허용,� 모기지� 연체� 주택에� 대한� 대출� 기관� 압류중지,� 신용대출� 최대� 3개월�

상환유예� 허용,� 상환유예에� 따른� 신용평가� 불이익� 제한� 조치

ll 호주� 정부도� 유사한� 정책� 시행.� Covid-19� 기인� 가계재정악화시� 모기지� 및�

신용대출에� 대하여� 최대� 6개월� 상환유예� 허용,� 상환유예에� 따른� 신용평가�

불이익�제한�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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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신용대출� 채무조정제도�

1. 미국

p 일반적으로� 상각이전� 채무조정은� 비영리신용상담기관(CCA,Credit� counselling�

Agencies)의� 신용상담,� 채무관리계획(Debt� Management� Plan)방식으로� 진행

ll NFCC(National� Foundation� for� Credit� Counseling),� FCAA(Financial�

Counseling� Association� of� America)등� 비영리단체(Non-Profit�

organizations)들이�서비스를�제공함

§ 1950년대� 시작된� 비영리� 신용상담서비스기관의� 주요� 활동은� 교육,� 상담,채무

변제관리로�요약됨(Moulton� &� Roll� 2016� 재인용)�

- 과거�민간�영리�신용서비스업체도�있었으나,� 2010년�규제�변화로�더�이상�운영되지�않음

ll 비영리기관들이�제공하는�서비스이지만�서비스에�대한�수수료는�부과됨

- 개인회생�및�파산�신청�전�신용상담�및�면책�결정�전�신용�및�재무관리�교육�이수가�

법정� 의무로,� 파산� 신청� 전� 상담� 수수료는� $40~$50,� 면책� 결정� 전� 채무자� 교육�

수수료는� $50~$60임

ll 상각이후� 채무조정은� Debt� Settlement� 방식으로� 비영리신용상담기관을�

통해� 채무자와� 채권보유기관간� 직접적으로� 진행되거나,� 채무조정업체

(DSCs;Debt� Settlement� Companies)를�통해�진행됨�

  

<그림 5>�미국 신용대출 사적 채무조정 유형

※ 저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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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용상담(Credit� counseling)

p NFCC는� 미국의� 대표적인� 신용상담� 기구� 협회로,� 표준화된� 신용상담서비스를�

제공하기� 위한� 가이드라인을� 제시함

ll NFCC는� 신용상담서비스업체의� 2/3이� 소속되었음.� 신용상담,� 또는� 채무관

리계획�프로그램�방식으로�진행

ll (Sharpen� Your� Financial� Focus)� 2013년� 이후� 시행되고� 있는� 표준화된�

신용상담서비스�과정을�살펴보면,�크게� 3단계로�구성�

§ (1단계)� 개인별�재무스트레스테스트(A� Finaical� Stress� tetst)� 시행

- 개인별� 차입,� 저축,� 주거,� 은퇴� 등을� 고려하여� 재무� 상황에� 대한� 인식을� 고양시키기�

위한�온라인�테스트�형태로�진행

§ (2단계)� 맞춤형�재무상태분석(A� Customized� Financial� Review)

- � NFCC�인증�재무상담사가�개인별�재무�상태�분석�및�계획�수립�협조

§ (3단계)� 대상별� 교육� 과정� 및� 후속� 관리(A� Targeted� Education� Course�

and� Follow-up)

- 개인별�재무� e-코칭을�신설하여�고객별�관심�및�상황에�맞는�심화된�정보�제공

p 신용상담의� 목적은� 차주별� 상황에� 맞는� 최적의� 선택� 유도에� 있음.� 상기� �

단계적� 상담에� 따라� 적합자에게� 채무변제관리(Debt� Management� Plan)를�

권고함�

§ 차주�소득�및�재무�상황�등에�따른�상환능력에�따라�채무변제관리�등�사적�채무

조정이�적합할�수도�있고,�파산절차가�현실적�대안이�될�수도�있음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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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채무변제관리(DMP:� Debt� Management� Plan)

p 채무변제관리는� 주로� 비영리� 신용상담기구를� 통해� 신용상담과� 연계되어� 진행됨�

ll 차주의� 재무상황에� 대한� 진단� 및� 상환계획을� 상담함.� 또한� 신용상담사들이�

채무자로부터� 권한을� 위임받아� 채무변제계획(Debt� management� Plan)을�

통해�매월�상환액을�조정

§ 상환액� 조정은� 원금감면이� 아닌� 상환기간연장(3년~5년),� 이자율조정,� 수수료�

감면�등을�조정하는�방식으로�조정된�채무상환액을�채권자에게�배분하는�역할�

수행

- 비영리�신용상담기구도�채무조정�및�상환서비스�관련�등록비와�매월수수료를�청구함

§ 채무변제관리계획�확정을� 위해서는�이에� 대한� 채권자들의�개별적�동의가� 필요함.�

DMP를�통해�원리금을�상환받는�채권자들은�통산�월�상환액의� 5%를�수수료로�

납부함(한재준,� 2022)

- 과거� 동� 수수료는� 15%� 수준이었으나,� 감독당국이� 채권자� 수수료� 상한을� 5%로�

조정함에�따라�수익성�악화로�미국�신용상담서비스�산업�규모는�감소추세

<표 2>� DMP�수수료 예시 
기관명 등록비 월수수료

American� Consumer� Credit� Counseling $39 $7~$70
Money� Management� International (평균)$33 (평균)$24

Debt� Management� Credit� Counseling� Crop (추정)$50 (추정)$27
InCharge� Debt� Solutions (평균)$75 (평균)$33

※ 자료:� forbe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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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채무관리� 확장� 프로그램(DRP:� Debt� Reduction� Program)

p 비영리� 신용상담기관은� 원금감면이� 없는� 채무변제관리� 서비스를� 주로� 제공

하며,� 영리기업의� 채무조정(Debt� settlement)과� 구별되었으나� 점차� 채무

조정� 범위를� 확장하는� 추세임� � �

p 채무조정� 확장� 프로그램(EMS:� Extended� Modification� Solution)

ll DMP� 이행� 중� 일시적� 어려움으로� 채무� 상환이� 어려워진� 차주에게� 단기간�

상환금액을�감액� 조정해주는� 채무조정�방식,� 단기� 상황악화�시� 채무가� 상각

되어�추심단계로�전환되는�것을�방지할�수�있음

§ (대상)� 채무변제관리계획(DMP)� 4개월� 이상� 상환� 차주� 중� 예기치� 못한� 경제적�

어려움이�발생한�차주

§ (조정방식)� 일정기간� 지불가능한� 금액으로� 상환금이� 조정됨.� 조정된� 기간� 중

에도� 원금� 해당하는�금액의� 차감은� 지속됨.� EMS� 프로그램�참여는� 신용등급에�

반영됨�

<그림 6>�채무조정 확장 프로그램 상환 예시(단위:�달러)

※ 저자 작성

p 72개월� 상환� 채무변제프로그램(72-month� DMP)�

§ DMP의� 최대� 상환기간은� 60개월,� 이를� 72개월로� 연장� 가능한� DMP� � � � � 프

로그램�제공을�검토�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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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일부삭감� 프로그램(LTFB:� Less� Than� Full� Balance,� Non-profit� Debt�

settlement)

ll NFCC에서� 시작한� 채무구제� 프로그램으로,� 신용카드� 채무액을� 보유채무의�

40~50%�이하로�삭감.� 비영리�신용상담기관에서�적합자를�대상으로� � 신용

회사에�신청�시�합의�여부가�결정됨

§ 채무조정� 업체를� 통한� 채무조정(Debt� Settlement)의� 경우� 합의여부가� 결정

되는데� 2년~3년� 시간이� 소요됨.� 이에� 합의도달� 시까지� 연체상태가� 지속되며�

이에�따른�지연배상금�발생

§ 모든� 신용카드� 회사� 채무에� 대하여� 적용되는� 것은� 아니며,� 현재� 일부� 대형신

용카드�업체(뱅크오브아메리카,� 윌스파고�등)들�참여

ll (지원자격)� 연체가� 180일� 이상�되어�상각이�예정(부실채권�판정,� 추심회사에�

채권� 매각)된� 상황으로,� 3년간� 조정된� 채무를� 상환할� 소득이� 있음이� 증빙

되어야�함�

§ 이자는�지불하지�않지만,� 상환금액에�신용상담기관의�채권관리�수수료가�포함됨.�

채무조정�후�다시�연체한다면�삭감되었던�채무는�복원됨

4) 민간� 채무조정(Debt� Settlement)

p 채무조정업자를� 통한� 채무조정은� 원금� 감면이� 핵심으로,� 보유� 원금의�

10%~50%을� 감면을� 제안하며� 일반적으로� 40~50%감면�

ll 채무조정수수료는� 원금의� 15%~25%� 수준.� 채무조정� 절차는� 보유� 채무에�

대한�일체의�상환을�멈춘�상태에서�시작함

§ 채무조정업자들은� 채권자와의� 협상에� 있어� 교섭력� 확보를� 위해� 채무자에게�

채무상환을�멈출�것을�요구

ll 채무자는�향후�변제를�위한�상환금을�제3기관의�계좌에�납입.� 2~3년간�채권자와�

교섭을�걸쳐,�감면액�결정�후�채무자는�감면된�원금과�조정�수수료를�지불함�

§ 채무자는� 합의� 결정시� 일시금으로� 채무를� 상환하기� 위하여� 채무조정업체에게�

매월�상환금을�적립하는�방식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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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영국

1) 신용상담(Credit� counseling)

p 영국의� 경우� 비영리� 상담기구를� 통해� 사전� 신용상담� 서비스(Financial�

advice)가� 활성화� 되어� 있음

ll 대표적� 비영리� 상담기구로� 지방정부� 재원과� 연계된� 비영리� 상담기구인�

CAB(Citizen� Advice� Bureaux)과� 금융기관� 분담금으로� 운영되는�

SCEC(Step� Chage� Debt� Charity)가�있음

§ CAB는�저소득�취약계층을�대상으로�채무상담�뿐� 아니라�주거,� 복지,� 고용법률�

등�광범위한�상담�서비스를�제공함

ll 신용상담기구는� 신용교육� 및� 채무변제계획� 수립� 협조등과� 더불어� FCA가�

관리감독하는�표준화된�채무조정�서비스업체를�소개하는�기능도�담당함

ll 또한� 신용상담기구의� 중요� 업무� 중� 하나는� 부채구제명령(Debt� Relief�

Order)� 신청절차�진행에�있어�필수적�서비스를�제공함

§ 부채구제명령은� 2009년4월� 도입,� 소액채무자를� 대상으로� 개인파산보다� 저렴

하고�빠르게�진행되는�구제절차임

- (대상)부채규모�£30,000,�본인�소유자산�£2,000파운드�이하,�가처분소득�£75이상

- DRO에�의거�변제계획�승인시,�최소� 3년�이상�성실�상환할�경우�잔여채무는�면제됨

<그림 7>�유럽 채무조정 관련 주요 개념분류(EC,� 2008)

※ 저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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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채무변제관리(DMP:� Debt� Management� Plan)

p DMP는� 원금감면은� 없는� 채무조정으로,� 이자비용은� 채권자� 동의하에� 조정

가능,� 채무변제관리� 시작� 시� 금융감독청(FCA)의� 승인을� 받아야� 함�

ll 대상채무는� Non-primary� 대출(비모기지대출,� 신용카드�대출,� 할부금,� 학자금�

대출�등)에�한함

p 민간채무조정회사를� 통한� 유료� 채무조정과� 비영리기구� 등을� 통한� 무료� � �

채무조정이� 존재함�

ll 통상의� DMP는� 수수료를� 지불해야� 하나,� 일부� 기관(National� Debtline,�

StepChange,� Payplan)은� 무료� 채무조정� 프로그램을� 제공함.� 단,� 채권기관은�

채무조정업체에�수수료를�지급함

ll 유료� DMP의� 수수료는� 선납수수료(Upfroent� fee),� 상환시마다� 부과되는�

수수료(월�납입액의� 15%~18%)로�구분됨

3) 채무상환유예프로그램(Debt� Respite� Scheme)

p 채무상담� 진행� 중� 채무상환을� 유예하고� 채권추심� 중단

ll (도입배경)� 신용상담기관들은�재무곤경�상황� 속� 채무상담(Debt� counselling)�

등을� 통해� 상환의무를� 충실히� 이행하고자� 하는� 차주들에게� 조정과정� 중�

채권자들로부터�채권추심을�독촉�받지�않을�수�있도록�요청� �

§ 영국정부는� FGCA� 2018(Financial� Guidance� and� Claims� Act)등을� 통해�

관련�규제를�예고하고,� 2021년�입법화됨

p 표준채무상환유예(Standard� Breathing� space)

ll 최대� 60일까지� 일시적인� 채무상환� 유예가능.� 동기간� 채권추심� 행위� 및� 추

가�이자나�수수료�부과는�금지됨

ll (Mental� health� crisis� Breathing� space)� 정신적� 위기� 진단을� 받은� 차주들�

대상으로�추가� 30일�채무상환�유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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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채권추심유예프로그램� 신청은� 차주가� 아닌� 영국� FSA� 감독을� 받는� 신용

상담기관들이� 채무상감과정에서� 채권자에게� 연락하여� 진행�

ll 상기� 프로그램은� 보충적으로� 적용되어야� 할� 것으로,� 상담기관� 판단� 하에�

보유�자산�처분�등으로�상환이�가능한�차주들은�부적격

ll 또한� 공적채무조정� 및� 파산등� 차주는� 제외,� 1년� 이내� 동프로그램� 혜택�

적용이�없어야�함

3. 독일

p (단계적� 채무조정� 시스템)� 독일은� 개인파산� 전� 공적� 채무조정� 절차가� 진행

되며,� 공적채무조정� 신청� 전� 필수적으로� 사적채무조정� 시도를� 거치도록� 하고� 있음�

ll 개인파산�신청�시�법원의�중재하에�최장� 3년간1)채무조정�시도�후�실패시�청

산절차가�진행

ll 공적� 채무조정� 신청� 시� 채무상담� 등을� 통한� 사적� 채무조정시도� 증빙을�

의무화(1999년)하여�채무자의�도덕적�해이를�최소화�하고�법원�파산�남용을�

막고자�함

p 신용상담기구들은� 주로� 공적재원� 지원을� 받는� 기관들로� 지자체,� 종교단체,�

소비자보호협회,� NGO� 연계된� 방식으로� 운용�

ll (The� subsidiarity� principle)� 정부가� 직접적으로� 채무조정� 관련� 행정을�

제공하기보다는� 지원하는� 형태이며,� 1차적으로� 지방정부� 지원을� 원칙으로�

하되�효율적으로�제공되지�못할�경우�중앙정부가�개입하는�구조� � � � � � �

ll 약� 1440개� 등록된� 서비스� 업체가� 존재하며,� 대표적인� 등록협회로� �

BAG-SB(BundesarbeitsgemeinschaftSchuldnerberatung),� AGSBV�

(Arbeitsgemeinschaft� Schuldnerbearatung� der� Berbände)� 등�

1)� 6년이었으나 2020년 10월 이후 단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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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유럽국가중� 인구당� 채무상담서비스� 이용자� 수가� 가장� 많음.� 연간평균�

575,000명(2018년�기준)�

§ 독일의�사적채무조정은�채무� 상담� 및� 이후� 공적채무조정�절차�연계에� 집중되어�

있는� 구조로,� 사적채무조정을� 통해� 채권자와� 채무조정에� 성공하는� 비율은� 매우�

낮음(강호석�외,� 2013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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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V. 모기지� 채무조정제도

1. 미국

p 글로벌� 금융위기� 이후� 미국의� 모기지� 시장은� GSEs� 중심� 구조는� 더욱� � �

강화되었고,� HAMP� 시행� 이후� 지속적� 제도� 개선을� 통해� GSEs� 취급� 모기지�

표준화된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절차가� 상시적으로� 운용� 중

ll 2000년대� 민간은행� 모기지� 취급� 증가� 및� 민간� MBS� 발행이� 서브프라임�

부실사태로�귀결되며,�모기지�재원조달에�있어�공적�기관의�역할은�더욱�강화�

<그림 8>�미국 GDP�대비 RMBS�비중(좌)�및 모기지 대출 중 RMBS�비중(우)

※ 자료:� FRB

ll 특별구제� 프로그램� 이후� 표준화된� 절차(Waterfall-방식조정)에� 따라� 선순위�

GSEs� 모기지� �연체차주�대상�상시�채무조정�프로그램�운영

§ MBS� 발행을� 통해� 조달된� 연체� 채무조정시,� 채무� 조정전� 기존� MBS� 풀에서�

제외�혹은�분류해�함(SVC-20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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§ 글로벌� 금융위기� 이후� 투자자� 손실� 부담� 강화,� 채권관리자에게� 위임권� 강화�

되는�경향이�있을�뿐� 아니라,� GSEs는� 포트폴리오�계정이�있어�조정대상�채무를�

풀에서�제외�보유할�수�있어�채무조정�여력이�큼(Urban� Institue,� 2018)

p GSEs대상� 채무조정� 프로그램은� 특별구제프로그램의� 일환으로� Standard�

Modification,� Streamed� Modification제도� 시행� 후� 현재� Flex�

Modification� 프로그램� 시행� 중

ll HAMP�등�채무조정�실행에�있어�차주�소득�및�자산�일체�증빙�서류�제출이�

제약� 요인으로� 논의� 됨.� 이에� 장기� 연체� 차주의� 경우� 소득� 증빙� 절차를�

간소화함

ll 모기지�시장이�회복되며�채무조정목표�및�채무조정�조건이�보수적으로�조정됨

<표 3>� GSEs�선순위 모기지 채무조정 프로그램

Stadnard�

Modification

Streamed�

Mdofication
Flex�Modification

도입시기 2011년 10월 2013년 7월 2017년 9월~
대상 선순위 GSEs�모기지 연체차주

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경과
필요서류 재무적 어려움

� �서류 입증 
*�연체 90일 이상:�증빙 불요
�연체 90일 미만:�서류 입증 

채주
조정
방식

1단계:
이자율조정

� LTV<80%� :�조정 ×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LTV>80%�30년 만기 고정금리 적용

2단계:� 만기연장(최대 40년)
3단계:�

일부원금 
상환유예

LTV>115%시 
� *상환유예원금=
� � � � � �Min(LTV�115%초과분,�미상환액 
30%)

LTV>100%시
� *상환유예원금=

LTV�100%초과분,
채무조정 목표 DTI� 10~55% 상환금 20%�감소

※ 자료 :저자정리
㈜ 30년 만기 고정금리=Freddie� Mac� Primary� Mortgage� Market� Surbey� rate
� � (MTM)LTV:� Market� to� Loan� to� Balue� Rati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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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럽:� EBA� 가이드라인�

p 유럽의� 경우,� 미국과� 같이� 표준화된� 정책적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제도는� 찾기�

어려움.� 단,� 연체차주들이� 합리적� 채무조정절차� 제공의� 기회를� 보장� 받기�

위한� 절차적� 보호� 강조

p EU는� 모기지대출의� 표준적� 지침을� 제시하는� 모기지� 대출� 계약에� 대한� �

지침(MCD;� Mortgage� Credit� � Directive)을� 2014년� 2월� 제정,� 2016년�

3월부터� 회원국들이� 국내법� 제정� 시행함

ll 이는� 글로벌� 금융위기를� 통해� � 가시화된� 무분별한� 대출� 및� 차입� 행태의�

막대한� 부작용을� 미연에� 방지하기� 위해,� 금융� 소비자� 보호를� 강화하고�

투명성을� 제고하여� 모기지� 산업의� 경쟁력� 제고하기� 위한� 가이드라인에�

대한�범정부적�합의임� �

§ 1,2차�모기지�시장�및�상업용�임대사업자�대출(consumer� buy-to-let)을�포괄

p 특히� 연체� 후� 압류� 시행� 시� 차입자의� 경제적� 손실� 및� 주거지� 상실� 등� � �

가계에� 막대한� 손실이� 초래되는� 바� MCD� 27,28항은� 압류� 전,� 압류� 이후�

채권자의� 소비자� 보호를� 위한� 절차� 및� 유예� 행사에� 대한� 지침을� 규정

ll MCD� 27항은� 신용� 위험이� 발생한� 초기에� 능동적으로� 대처할� 수� 있도록,�

압류절차� 시작전� 채권자가� 합리적인� 유예안을�제시하고� 상황을� 해결� 할� 수�

있도록�수단을�강구할�것을�권장하고�있음�

ll MCD� 28항은�압류와�연체�관한�조항을�명시하고,� 회원국들이�압류�절차가�

시작되기� 전� 채권자들이� 합리적� 유예를� 행사하도록�장려할� 수� 있는� 수단을�

채택하도록�권장하고�있음�

p 상기조항들이� 28개� 회원국에서� 일관되게� 운용될� 수� 있도록,� EBA�

(European� Banking� Authority)는� 모기지� 체납� 및� 압류에� 대한� 최종� � �

가이드라인(Guidelines� on� arrears� and� foreclosure)을� 작성함(2015년� 6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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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동가이드라인에� 따르면,� 적정한� 모기지� 체납� 및� 압류� 시행� 절차는� 다음의�

4가지�요건을�준수해야�함

§ Guideline� 1:� 채무�이행이�어려워진�차입자를�신속히�식별하고�지원할�수�있는�

정책�수립

- 채권자는� 채무자가� 채무� 이행에� 어려움� 발생시,� 이를� 신속히� 식별하고� 상황� 해결과�

관련한� 적절한� 정보를� 제공해야� 함.� 또한� 이를� 관리하는� 직원에게� � 적정한� 교육을�

제공해야�함� �

§ Guideline� 2:� 소비자�참여

- 채무� 이행에� 어려움� 발생시,� 채권자는� 소비자와� 함께� 상환이� 어려워진� 요인을� 파악

하여야�하고�그�과정에�있어�소비자�개인정보를�존중해야�함

§ Guideline� 3:� 최소�정보�제공�범위� �

- 미상환�혹은�부분상환�횟수,�미상환�총액,�연체비용,�채무조정의�중요성

§ Guideline� 4:� 채무조정과정(Resolution� Process)�

- 채권자는� 상환어려움에� 처한� 소비자� 개별� 여건� 및� 상환가능성을� 고려하여,� 다음� 사

항�중�하나�이상을�포함하는�채무� �조정�프로그램을�제공해야�함

- 1)� 대출� 전액� 혹은� 일부� 리파이낸스,� 2)채무조정(①� 만기� 연장,� ②� 상환방식� � � � � �

변경(예,� 분할상환� 이자만� 상환),� ③� 일정기간� 분할상환금액� 일부,� 또는� 전부� 상환�

유예,�④�이자율�조정,�⑤�상환유예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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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결어� 및� 시사점

p 본� 연구는� 사적채무조정� 중심으로� 신용대출과,� 모기지대출을� 구분하여� � � �

사적(out-of-court� settlement)� 채무조정제도를� 살펴봄

p 해외� 사적채무조정에� 있어� 상각� 이전� 채무의� 경우� 원금� 감면을� 허용하는�

경우가� 드물고,� 상각� 이후� 사적� 채무조정은� 민간� 채무교섭업체를� 통해�

채권자와의� 합의를� 통해� 이루어지는� 방식�

ll 상각이전�채무조정은�주로�중앙정부�혹은�지방자치와�연계된�비영리신용상담

기구가�주체가�되며,� 채무조정은�채무상담�및�채무변제계획(Debt� Management�

Plan)� 등으로�원금감면�없이�이자율조정,� 상환기간�조정�등에�한정

ll 교섭업체를�통한�원금감면�채무조정은�상당한�서비스비용이�발생하며,� 원금

감면율과�성공여부의�불확실성이�존재함

§ 정부는�교섭업체에�대한�절차적�공정성�관리�감독에�집중,�비영리신용�상담기구�

역할은� 채무조정(Debt� settlement)시� 필요한� 정보(민간교섭업체공신력,� 소요

비용�등)�정보전달에�집중

p 우리나라의� 경우� 단기간에� 걸쳐� 사적� 채무조정� 제도적� 인프라를� 효율적으로�

구축하기� 위해� 정부주도하에� 신용회복위원회를� 설립� 및� 금융당국이� 채무조정�

대상� 및� 감면율� 등을� 제시하며� 구체적� 정책� 시행� �

ll 유럽�및�미국�등에�비하여�상대적으로�가계�소매금융의�역사가�짧은�한국의�

경우,� 공적·사적�채무조정의�역사�또한�짧음�

ll 한국의�사적�채무조정은�신용회복위원회�및� 캠코,� 한국주택금융공사�등� 정책�

금융기관�등을�통해�원금감면�채무조정을�허용한다는�점에서�상당히�채무자�

친화적�제도�운용

§ 민간교섭업체가� 채무조정� 주체가� 될� 경우,� 감면율은� 기대회수액에� 초점을�

맞추어� 결정될� 확률이� 높음.� 반면� 공공기관이� 주체가� 되어� 감면율을� 결정할�

경우�채권자의�경제적� 가치� 이외,� 채무자� 회복가능성�및� 도덕적�해이방지라는�

상충되는�가치를�고려해야�함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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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글로벌� 금융위기� 이후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절차가� 강화됨.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

관련� 규제도� 강화되어� 모기지� 채무조정� 및� 압류� 절차에� 대한� 법적� 기반� 마련

ll 모기지� 채무조정의� 중요성은� 금융소비자� 보호강화� 및� 위기파급효과� 절연�

측면에서�강조됨�

§ 개별�가구의�경우�담보주택�압류�발생시�재무적�위기를�넘어서,� 주거권이�위협�

받고�경제적·사회적�항구적�손실�발생�가능성�우려

§ 주택시장과� 모기지� 시장은� 밀접하게� 연계되어,� 경제위기� 발생시� 연체� 채무자�

급증은�거시건전성까지�위협할�수�있음

ll 미국은� FHFA� 채권관리가이드라인(Servicing� Alignment� Initiative)(2011년)� 및�

CFPB의� Regulation� X� loss� mitigation� procedures(2013년)�제정

ll 유럽은� EBA(guidelines� on� arrears� and� foreclosure)(2014년2월)� 제정�

이에�기반� � 2016년�국가별로�국내법�제정�시행� � � � �

p 미국의� 경우� 유럽에� 비하여� 상당히� 구체적인� 모기지채무조정� 프로그램이�

시행되었는데� 이는� 모기지� 시장� 구조상� 공적기관의� 역할� 및� 점유율이� � �

절대적으로� 높은데� 기인함� � �

ll 미국의� 모기지� 채무조정은� 규모� 뿐� 아니라,� 프로그램은� 표준화된� 채무조정

과정에� 따른다는� 점,� 채무조정범위를� 명확히� 한다는� 점에서도� 주목할� 필요가�

있음

ll 한편� 미국에서,� 장기간� 다양한� 모기지구제프로그램이� 시행되었으나� 이자율�

수준� 조정� 등과� 같은� 적극적� 채무조정은� HAMP� 등과� 같이� 특별� 구제프로

그램에�한정되었음� �

p 상시� 채무조정제도와� 구별되어� 경제위기,� Covid-19� 확산� 등� 예기치� 못한�

경제적� 충격하에서� 한시적� 채무조정프로그램이� 주요� 대응수단으로� 시행됨

ll 글로벌� 금융위기� 당시� 특별구제프로그램들이� 문제가� 야기된� 채무� 중심으로� 특

화된� 채무조정이� 운영되었다면,� Covid-19� 대응� 채무조정은� 선제적이고� 비선

별적으로�전면적으로�운용되었다는�점에서�차별성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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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한시적�채무조정정책이�거시경제적�여건에�따라�검토될�수� 있으나,� 지나치게�

경기대응적� 채무조정� 확대는� 도덕적� 해이를� 야기하고,� 형평성의� 문제를�

야기할�우려� �

p 사적� 채무조정의� 실효성을� 판단함에� 있어,� 채무자� 입장이� 부각되다� 보면� � �

원금감면과� 같은� 단기적� 성과에만� 집중하게� 됨.� 한편� 가시적이지� 않지만�

채무자의� 합리적� 소비결정� 및� 부채관리능력� 개선이� 근원적� 성과임�

ll 가계� 과다채무(over� indebtedness)는� 경제행위능력� 전반을� 좌우하는� 부담

요인이자,�채무이행의�실패는�가계�삶�전반에�위협을�줄�수�있는�요인임

ll 우리나라의� 경우� 신용상담� 및� 부채상담� 기능을� 강화하고자� 하는� 지속적�

노력이� 진행되고� 있으나,� 상대적으로� 채무자� 신용상담� 및� 교육� 인프라�

구축은�미흡한�측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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